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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

요 약

1. 서론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우리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쪽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여부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

거래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바람직한 거래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고용 없는 성장’의 중요한 원인을 도출하였다.

2.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및 사례

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3.24%에서 2015년 11.7%로 감소하였으

나 2015년 금액기준(159.6조)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

중(22.1-24.52%)은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7.7-8.62%)보다 훨씬 높다. 내부거래 비

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18.5%), 현대자동차

(18%), 케이티(15.6%) 순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조경서비

스업(64.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6%), 정보서비스업(53.4%), 

부동산업(52.9%), 사업지원서비스업(50.7%) 순으로 모두 서비스업이다. 총수일가 지

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인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4.6%로 약 3배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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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례

첫 번째 유형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사례이다.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CJ CGV가 기존에 거래

해오던 중소기업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설립한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경우와 택

배운송장 구매대행업 시장에서 현대로지스틱스가 기존에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계약

을 해지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획득된 이점을 이용하여 제3시장의 자

유경쟁 생태계를 파괴시킨 사례이다. IT서비스 시장에서 SK텔레콤을 비롯한 여러 계

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은 SK기업집단 계열사가 제3시

장에서 공개입찰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하여 해당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경우와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분사된 기업이 140개 품목의 사무용 장비를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

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이다. 시스템 통합 시장에서 한진그룹의 계열사였다가 분리된 

친족기업이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네 번째 유

형은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금융자동화

기기 시장에서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거쳐 비싸게 구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3.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정태분석결과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84.5조원, 146.0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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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127명이 증가한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되는 이유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이 높은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막혀 시장에 나타

날 수 없지만,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와 독립기업이 모두 다 시장에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성숙된 시장에서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여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할 수 없다. 

나. 동태분석결과

미성숙된 시장에서 성숙된 시장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지

속되면, 총 생산은 늘어나는데 총 노동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유발

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현상과 일치된다.

4. 정책적 대안

가. 내부거래 규제 방안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

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을 포함하여 능력이 있는 기업이 공개입찰에서 낙찰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독립된 평가기관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

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참가자에게 모두 똑같이 제공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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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계열 분리된 기업 간에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도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의 범위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상기와 같이 통제할 경우 일부 기업을 계열사로부터 

분리시켜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 부당내부거래 규제 방안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방안은 부당내부거래를 차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안은 대기업집단의 강력한 저항과 정부 당국의 실

천 의지와 맞물려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지원기업)에서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피지

원기업)로 이익을 전환시킴으로써 사익편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수일가가 지

원기업 대비 피지원기업에 대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국 예하에 있는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

대 개편하여 부당내부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대기업집단을 집

중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변경시키고, 부당내부거래를 

포함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하게 광역자치단체에게

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

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엄중한 책임추궁 방안으로 다

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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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볼 수 있다.

여섯째,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불공정

행위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로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곱째,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거

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를 제3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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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우리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쪽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여부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

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도 재정립이 필요하다.1)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

부거래가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Yiu et 

al.(2007), Khanna and Yafeh(2007), Buysschaert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이 미성숙하여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될 경우 기업들은 내부에 계열사를 만들어 필

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체 조달하지만, 시장이 성숙된 경우는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집단이 필요 없게 된다. 즉, 

시장이 미성숙하여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될 경우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시장이 성숙된 경우에는 대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정당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Chang and 

Hong(2000)의 연구도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1985년부터 1996년까지의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를 통하여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함

으로써 미성숙된 시장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연구는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경제적

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념적으로 접근하거나 개별기업단위의 실증분석에 

그치고 있다. 보다 분석적이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분석한 기존연구는 김승일･홍의경

(2012), 박상인 등 3명(2014), 김승일 등 4명(2015) 등이 있다. 김승일･홍의경(2012), 박상인 등 

3명(2014)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김승일 

등 4명(2015)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과 일치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분석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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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바람직한 거래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고용 없는 성장’의 중요한 원인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실시

한다. 이를 위한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기업분포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동태일반

균형모형이다. 분석모형의 경제주체는 가계와 최종재 생산기업으로 나누어진다. 가계

의 구성원은 두 가지의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 번째는 직업선택의 문제로 직장

인이 될 것인지 중간재 생산기업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기업을 경영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될 것인지 아

니면 독립기업을 경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분석모형의 환경은 최종재 생산기

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

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숙된 시장과 미성숙된 시

장으로 구분된다.

상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절차는 정태

분석절차와 동태분석절차로 나누어진다. 정태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모형

을 통해 도출된 모형의 균형조건들에 파라미터 값을 입력한다. 그 다음 모형의 장기 

균형조건들을 도출한 후 Matlab의 ‘fsolve’ solver를 이용하여 解를 구한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

와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의 장기균형 解를 비교하여 각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동태분석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에서는 정태분석절차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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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고 모형의 장기 균형조건들을 도출한 후 Matlab의 

‘fsolve’ solver를 이용하여 解를 구한다. 2단계에서는 우선 1단계에서 도출한 장기균

형 解를 각 변수들의 초기 값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 ‘dynare’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

게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여 Matlab에 입력한다. 3단계에서는 구성된 비선형 연

립방정식을 Matlab에서 구동시켜 거시변수들의 解를 도출한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

여,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시장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성

숙해질 때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 현황과 구체적

인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설계하며, IV장에서는 도출된 분석모형을 바탕

으로 정량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

집단 내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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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및 사례2)

1.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표 2-1>은 민간대기업집단의 2011-2015년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을 보여준다. 

여기서 대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의 합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고, 

내부거래 비중은 동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매출액(상품 및 용역거래에 의한 매

출) 중 계열회사 간 이루어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3)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3.24%에서 2015년 11.7%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금액기준(159.6조)으로

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 2-1> 민간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내부거래 금액(조원) 186.3 185.3 181.5 181.1 159.6

내부거래 비중(%) 13.24 12.30 12.46 12.4 11.7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표 2-2>는 상장여부에 따른 2011-2015년 내부거래 비중을 보여준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2.1-24.52%)은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7.7-8.62%)보다 훨씬 높다. 

<표 2-2> 상장여부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상장사 24.52 22.23 23.53 23.3 22.1

상장사 8.62 8.11 7.75 7.9 7.7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2) 본 내용의 일부분은 라정주･한원석(2017)의 연구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은 2016년 9월 29일부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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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은 2015년 말 기준 내부거래 비중에 따른 계열회사 수 분포를 보여준다. 

내부거래 비중이 15% 미만인 계열회사 수는 464개로 전체 계열회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가장 높다. 극단적인 경우로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회사 수는 

67개나 된다.

<표 2-3> 내부거래 비중에 따른 계열회사 수 분포(2015년 말 기준)

구분 계열회사 수(전체 1,274개) 비중(%)

내부거래 비중

0-15% 464 36.4

15-30% 119 9.3

30-50% 110 8.6

50-80% 136 10.7

80-100% 154 12.1

100% 67 5.3

* 주: ① 내부거래가 있는 계열회사 수는 1,050개로 전체 1,27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4%임

② 내부거래가 없는 계열회사 수는 224개로 전체 1,27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표 2-4>는 2015년 말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을 보여준다. 내부거

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18.5%), 현대자

동차(18%), 케이티(15.6%) 순이다.

<표 2-4>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2015년 말 기준)

구분 에스케이 포스코 태영 현대자동차 케이티

내부거래 비중(%) 24.2 18.8 18.5 18 15.6

내부거래 금액(조원) 33.3 11.5 0.6 30.9 4.1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표 2-5>는 2015년 말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보여준다. 내부거래 비

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조경서비스업(64.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관리업(63.6%), 정보서비스업(53.4%), 부동산업(52.9%), 사업지원서비스업(50.7%) 

순으로 모두 서비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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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2015년 말 기준)

구분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조원)

사업시설관리/조경서비스업 64.5 0.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63.6 7.6

정보서비스업 53.4 0.6

부동산업 52.9 3.7

사업지원서비스업 50.7 3.1

* 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표 2-6>은 2015년 말 기준 내부거래 금액이 높은 업종을 보여준다. 내부거래 금

액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1.8조원), 종합 건설업(14.2조원),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제조업(13조원), 1차 금속 제조업(10.5조원), 화학

물질/화학제품 제조업(9.9조원) 순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이다.

<표 2-6> 내부거래 금액이 높은 업종(2015년 말 기준)

구분 내부거래 금액(조원) 내부거래 비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8 17

종합 건설업 14.2 14.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3 5.1

1차 금속 제조업 10.5 15.7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9.9 12.3

* 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그림 2-1]은 2015년 말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인 반면, 총

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4.6%로 약 3배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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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2015년 말 기준)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그림 2-2]는 2015년 말 기준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여준다. 총수일가의 경우처럼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

는 경향을 보인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인 

반면, 총수2세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9.4%로 약 5배 더 높다.

[그림 2-2]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2015년 말 기준)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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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례 

다음은 내부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핵심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그림 

2-3]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사례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대기업이 발주한 거래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하

여 오랜 기간 거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기업이 기존 거래 중소기업과 계약을 

종료하고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그림 2-3] 기존 중소기업과 거래 중단 후 계열사와 거래 사례(개념도)

* 자료: 자체 분석

<표 2-7>은 이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CJ CGV가 

기존에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설립한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경우이다. CJ CGV는 약 7년 동안 거래를 해오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2005년 7월에 신설된 계열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내부거래를 시작함으로써 1979

년에 설립되어 전문적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해오던 기존 거래 중소기

업을 시장으로부터 퇴출시켰다. 이로 인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 2년만인 2007

년에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여 업계 1위 사업자가 되었고, 2005-2011년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업종 평균인 6.73%에 비해 매우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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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기존 거래 중소기업 퇴출 

사례(CJ)

개요

CJ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발주기업 수주기업 내부거래 내용

CJ CGV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거래량의 9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주요내용

CJ CGV는 약 7년 동안 거래를 해오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2005년 7월에 신설된 

계열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내부거래를 시작함으로써 1979년에 설립되어 전문적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해오던 기존 거래 중소기업을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킴

*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 2년만인 2007년에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여 업계 

1위 사업자가 됨

* 2005-2011년 연 평균 영업이익률: 50.14%(재산커뮤니케이션즈), 6.73%(업종 평균)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6-293호

<표 2-8>은 이에 대한 두 번째 사례로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 시장에서 현대로지스

틱스가 기존에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계약을 해지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경우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해오던 중

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택배운송장 거래 경험이 전혀 없던 계열사 쓰리비와 내부거

래를 시작하였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는 계열사 쓰리비에게 수기식 택배운송장의 구

매단가를 평균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해주었다. 이로 인해 쓰리비의 마진율

(27.6%)은 다른 구매대행업체들의 마진율(0~14.3%)보다 매우 높았다.

<표 2-8>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 시장에서 기존 중소기업과 거래 중단 후 계열사와 거래 

사례(현대)

개요

현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발주기업 수주기업 내부거래 내용

현대로지스틱스 쓰리비
수기식 택배운송장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납품

주요내용

현대로지스틱스는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거래

를 중단하고 택배운송장 거래 경험이 전혀 없던 계열사 쓰리비와 내부거래를 시작하고, 

수기식 택배운송장의 구매단가를 평균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해줌

*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체의 마진율: 27.6%(쓰리비), 0~14.3%(다른 구매대행업체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6-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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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획득된 이점을 이용

하여 제3시장의 자유경쟁 생태계를 파괴시킨 사례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대기업

집단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인력, 자금, 재화 등을 내부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원

받은 계열사가 획득된 이점을 이용하여 제3시장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상당수 거래

량을 독점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해당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경우이다.

[그림 2-4]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자유경쟁시장 생태계 파괴 사례(개념도) 

* 자료: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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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는 이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IT서비스 시장에서 SK텔레콤을 비롯한 여러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은 SK기업집단 계열사가 제3

시장에서 공개입찰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하여 해당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경우

이다. SK씨앤씨는 IT서비스 시장에서 5년 내지 또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SK텔

레콤,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마케팅앤컴퍼니로

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를 비계열사 보다 높게 책정 받고, SK텔레콤으로부터

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를 타계열사 보다 높게 책정 받은 후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및 공공분야의 공개입찰에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하여 많은 

거래량을 수주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중소기업들이 해당시장에서 퇴출되었고, SK씨

앤씨의 2006-2010년 연 평균 영업이익률(7.49%)은 업종 평균(4.86%)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표 2-9> IT서비스 시장에서 부당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사례(SK)

개요

SK 계열사 간 부당지원(내부거래)

지원기업 피지원기업 지원내용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마케팅앤컴퍼니

SK씨앤씨
IT서비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를 비계열사 보다 높게 책정

SK텔레콤 SK씨앤씨
IT서비스 시장에서 전산장비의 유지보

수비를 타계열사 보다 높게 책정

주요내용

SK씨앤씨는 계열사와 5년 내지 또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시

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및 공공분야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함

* 2006-2010년 연 평균 영업이익률: 7.49%(SK씨앤씨), 4.86%(업종 평균)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2-227호

<표 2-10>은 이에 대한 두 번째 사례로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분사된 기업이 140개 

품목의 사무용 장비를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

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 경우이다. 1998년에 삼성테크윈으로

부터 분사된 에스에프에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산장비, CAD S/W,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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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140개 품목(가액 3.39억원)을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음으로써 자

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업자들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표 2-10>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사무용 장비 부당지원 사례(삼성)

개요

삼성 계열사와 분사된 기업 간 부당지원(내부거래)

지원기업 피지원기업 지원내용

삼성테크윈 에스에프에이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140개 품목의 

사무용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

주요내용

1998년에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분사된 에스에프에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산장비, 

CAD S/W, 계측기 등의 140개 품목(가액 3.39억원)을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음으로써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업자들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

쟁을 하게 됨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07-330호

[그림 2-5]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대기업집단의 모기업을 포함한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

던 계열사 A가 계열 분리된 후에도 친족기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는 경우이다.

[그림 2-5] 친족 분리기업 일감몰아주기 사례(개념도) 

* 자료: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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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시스템 통합 시장에서 한진그룹의 계열사

였다가 분리된 친족기업이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경우이다. 시스템 통합 

업무를 주업종으로 하는 싸이버로지텍(2000년 설립, 한진그룹의 친족기업)은 2014년 

한진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된 이후에도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매출액이 816억원

(2014년)에서 1,173억원(2015년)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표 2-11> 시스템 통합 시장에서 친족 분리기업 일감몰아주기 사례(한진)

개요

계열사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

발주기업 수주기업 내부거래 내용

한진그룹
싸이버로지텍

(계열사에서 분리된 친족기업)

시스템 통합 업무 거래량의 상당수를 

친족기업에 몰아줌 

주요내용

시스템 통합 업무를 주업종으로 하는 싸이버로지텍(2000년 설립, 한진그룹의 친족기업)

은 2014년 한진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이후에도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매출액이 

816억원(2014년)에서 1,173억원(2015년)으로 크게 증가됨

* 자료: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채이배)

[그림 2-6]은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

업과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거래를 한 경우이다. 

[그림 2-6]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거래 사례(개념도) 

* 자료: 자체 분석



II.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및 사례 / 19

<표 2-12>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

를 거쳐 비싸게 구매한 경우이다. 롯데피에스넷은 금융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해 필요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534개를 제조사 네오아이씨피(중소기업)로부터 직접구매하

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 롯데알미늄(주사업: 알루미늄 박의 제조 및 포장지의 

인쇄)을 거쳐 적자(당기순이익: 2009년 기준 -11.54억원, 2011년 기준 -61.5억원)임

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구매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09년 롯데알미늄에 흡수합병

된 롯데기공(주사업: 보일러 제조)의 악화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이었다. 롯데기공은 이러한 계열사의 부당지원을 통해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되

었다(당기순이익: 2008년 기준 -881.21억원에서 2010년 기준 34.85억원으로 크게 

증가).

<표 2-12>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한 사례(롯데)

개요

롯데 계열사 간 부당지원(내부거래)

발주기업 수주기업 지원내용

롯데피에스넷 롯데알미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

하지 않고 중간유통 방식으로 비싸게 구매 

주요내용

롯데피에스넷은 금융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해 필요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534개를 

제조사 네오아이씨피(중소기업)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 롯데알

미늄(주사업: 알루미늄 박의 제조 및 포장지의 인쇄)을 거쳐 경영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

하고 비싸게 구매함(2009년 롯데알미늄에 흡수합병된 롯데기공(주사업: 보일러 제조)의 

악화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그룹차원의 지원임)

* 롯데피에스넷의 당기순이익: -11.54억원(2009년), -61.5억원(2011년)

* 롯데기공의 당기순이익: -881.21억원(2008년), 34.85억원(2010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2-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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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모형 설계

1. 모형의 환경

가. 모형의 틀

[그림 3-1]은 분석모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준다. 분

석모형의 경제주체는 가계와 최종재 생산기업으로 나누어진다.4) 가계의 구성원은 두 

가지의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 번째는 직업선택의 문제로 직장인이 될 것인지 

중간재 생산기업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5)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기업을 경영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독립기업을 

경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림 3-1] 모형의 틀

4) 본 연구에서는 최종재 생산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한다. 대기업이 중간재를 결합하여 최종재를 만드

는 통상적인 생산과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가정이다.

5) 여기서 중간재는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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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석모형의 환경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성숙된 시장과 미성숙된 시장으로 구분된다. 즉, 성숙된 시장에서는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으나, 미성숙된 시장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성

숙된 시장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상호 정보 및 신뢰가 부족하

고, 계약파괴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독

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거래

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재 생산기업이 갑자기 계약을 파괴할 경우 이에 대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독립기업이 이를 모두 감수해야한다. 최종

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는 이와 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즉,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되는 거래비용이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에는 발생되지 않는다. 

나. 기호 정의

분석모형에 사용될 각 기호는 <표 3-1>과 같이 정의된다.

<표 3-1> 기호 정의

기호 정      의 기호 정      의

t
U 가계의 t기 효용 t

χ 가계의 t기 투자량

t
C 가계의 t기 소비량 t

K 가계의 t기 자본량

s

t
n 직장인의 t기 노동공급량 t

w t기 단위임금

γ 노동공급 파라미터 gtp , 내부거래시장에서의 t기 중간재 가격

t
z t기 경영능력 it

p
, 독립기업시장에서의 t기 중간재 가격

)(
t

zg 경영능력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ν 자본소득분배율

t
Y t기 최종재 생산량 α 기업가의 통제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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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기호 정      의 기호 정      의

ψ 독립기업의 중간재 생산비중 φ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gty ,

&&&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의 t기 중간재 

총 생산량
σ

독립기업에만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it
y

,

&&& 독립기업들의 t기 중간재 총 생산량 t
r t기 자본가격

bty ,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또는 독립기업의 

t기 중간재 생산량
k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본량

bt
k

,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또는 독립기업의 

t기 자본량
β 시간에 대한 할인계수

bt
n

,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또는 독립기업의 

t기 노동수요량
δ 감가상각률

gt ,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t기 이윤 it ,π 독립기업의 t기 이윤

다. 효용 및 생산함수

가계의 효용함수는 식(1)과 같다.

∫
+

−=

+ tz

tt

s

t

tt
dzzg

n
CU

~

0

1

)(
1

)(
ln

γ

γ

(1)

여기서, t
z
~ 는 가계 구성원이면 누구나 타고나는 경영능력으로 직장인( [ ]

tt
zz
~,0∈ )

과 기업가( zz
t

~
> )를 결정하는 임계값이다. 가계의 t기 효용은 소비를 통해 얻어지는 

효용에서 노동공급을 통해 발생되는 비효용(Disutility)을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노동

공급은 가계구성원 중 직장인에 의해 제공된다.

최종재 생산기업의 생산함수는 식(2)와 같이 전형적인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 형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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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ξξξ
ψψ

1

,,
)1( itgtt yyY &&&&&& +−=

(2)

여기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과 독립기업들의 중간재 총 생

산량 간의 대체탄력성 )1/(1 ξε −= 이다. t기 최종재 생산량은 식(2)와 같이 계열사들

의 중간재 총 생산량과 독립기업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의 결합으로 산출된다.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함수는 식(3)과 같이 Lucas(1978)의 통제범위(Span-of 

-control) 모형 형태를 따른다.

αννα )( 1

,,

1

,

−−

=
btbttbt

nkzy (3)

여기서, b 는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 g 와 독립기업 i 를 의미하고, )1,0(∈α 이

며, )1,0(∈ν 이다. t기 중간재 생산량은 기업가의 경영능력, 자본, 노동수요량에 의해 

결정된다.

라. 자본 축적

가계의 투자량은 식(4)와 같다.

ttt
KK )1(

1
δχ −−=

+
(4)

가계의 t기 투자량은 t+1기 자본량에서 감가상각된 t기 자본량을 제외한 것이다.

2. 모형의 균형

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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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는 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형의 균형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간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가계의 구성원 중 중간재 생산기업가는 식(5)와 같은 이윤극대화 문제에 봉착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거래비용과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이 φ
t
r

로 동일하다는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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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5)

먼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t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수요량과 자본량

에 대한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을 구하여 정리하면, 식(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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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

αν

α

να

α

νναθ
−

−

−−

−=

1

)1(

11

1

)1( 이다. 식(6)은 단위임금과 노동수요량이 반비례하는 

노동수요함수이고, 식(7)은 자본가격과 자본량이 반비례하는 자본수요함수이다. 여기

서 주목할 것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는 최종재 생산기업과 내부거래 시 거래의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수요량 또는 자본량에 제약을 받지 않

6) 거래비용을 φ
t
r 와 같은 고정비용이 아니라 bt

k
,

φ 와 같은 가변비용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데, 정성적

으로 결과는 동일하다. 또한, 거래비용을 자본 대신 노동 관련 비용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정성적으

로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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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이다. 식(6)-(7)에서 도출된 노동수요량과 자본량을 식(3)에 대입하면, 식(8)

과 같이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t기 중간재 생산량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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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독립기업의 t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노동수요량과 자본량에 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립기업은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

거래시장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본량이 k 로 제한된다.7) 

따라서 독립기업의 t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수요량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하

여 정리하면, 식(9)와 같은 노동수요함수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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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9)에서 도출된 노동수요량과 k 를 식(3)에 대입하면, 식(10)과 같이 독립기업의 

t기 중간재 생산량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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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선택의 문제

가계의 구성원은 직장인과 기업가 중 어느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한

다. 즉, 가계의 구성원은 직장인의 임금과 기업가의 이윤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게 된

다. t
z
~ 는 직장인의 임금과 기업가의 이윤이 같을 때 도출되는 경영능력으로, 

7) 독립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 대신 노동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주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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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 tittgtt zzw ππ= 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식(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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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유형선택의 문제

기업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가계의 구성원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와 독립기업 

중 어느 기업유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 문제는 식(12)와 (13)과 같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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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0[)(
,

∈
tgt

zα 는 기업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가계의 구성원이 최종재 생산

기업의 계열사를 얼마나 많이 선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또한, t
ẑ 는 

tt
zz
~

> 에서 최종재 생산기업 계열사의 이윤과 독립기업의 이윤이 같을 때 도출되는 

경영능력으로, )ˆ()ˆ(
,, tittgt zz ππ = 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식(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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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itgt pp
,,

≥ 이면 기업가는 모두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한다

( 1)(
,

=tgt zα ). 둘째, itgt pp
,,

< 이면 ttt
zzz ˆ

~
<< 에서는 기업가는 모두 독립기업을 선

택하고( 0)(
,

=tgt zα ), tt
zz <ˆ 에서는 모두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한다

( 1)(
,

=
tgt

zα ).

(4)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

가계의 구성원은 직업선택과 기업유형선택을 통해 직장인,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

사를 운영하는 기업가, 독립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계의 효

용극대화 문제는 식(16)의 예산제약 하 식(15)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비량, 

노동공급량, 자본량을 결정하는 문제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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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
,, tgttit zz αα −= 이다. 또한, 최종 소비재를 기준재(numeraire)로 간주

하고 그 가격을 ‘1’로 표준화하였다. 식(16)의 우변은 가계의 수입으로 첫 번째 항은 

가계의 구성원 중 직장인이 벌어들인 임금소득이고, 두 번째 항은 가계의 구성원 중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와 독립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획득한 이윤소득이며, 세 

번째 항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벌어들인 자

본소득이다. 가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비량, 노동공급량, 자본량에 대한 1

계 조건을 구하여 정리하면, 식(17)-(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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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7)은 단위임금과 노동공급량이 비례하는 노동공급함수이다. 식(18)은 ‘t기에 소

비를 1단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한계효용을 포기해야하지만, t+1기에 

투자수익과 시간할인이 반영된 소비의 한계효용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5) 최종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가계 외의 또 다른 경제주체는 최종재 생산기업이다.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19)와 

같은 이윤극대화 문제에 봉착한다. 최종재 생산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열

사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과 독립기업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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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 생산기업의 t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열사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과 

독립기업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하면, 식(20)-(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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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 청산 조건

모형의 균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청산 조건이 필요하다. 본 모형에서는 자본

시장, 노동시장,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중간재시장, 독립기업의 중간재시장, 최종재

시장이 존재한다. Walras의 법칙에 따라 자본시장, 노동시장,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중간재시장, 독립기업의 중간재시장 청산 조건이 충족되면 최종재시장 청산 조건은 자

동으로 충족된다. 따라서 최종재시장 청산 조건을 제외하고 자본시장, 노동시장, 대기

업집단 내 계열사의 중간재시장, 독립기업의 중간재시장 청산 조건을 살펴보면, 식

(22)-(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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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2)의 좌변은 가계에서 제공하는 총 자본공급량이고, 우변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들과 독립기업들이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총 자본수요량이다. 식

(23)의 좌변은 가계의 직장인들이 제공하는 총 노동공급량이고, 우변은 최종재 생산기

업의 계열사들과 독립기업들이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총 노동수요량이

다. 식(24)의 좌변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들이 생산한 중간재의 총 공급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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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변은 최종재 생산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계열사들의 중간재에 

대한 총 수요량이다. 식(25)의 좌변은 독립기업들이 생산한 중간재의 총 공급량이고, 

우변은 최종재 생산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독립기업들의 중간재

에 대한 총 수요량이다.

이상의 균형조건들을 바탕으로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대한 모형의 균형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다. 이 경우 내부거

래시장 가격은 독립기업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

로 내부거래시장 가격이 독립기업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비합리적인 의사결

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집단 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터널링을 하기 위한 경우가 이러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해당된다.8) 경

영능력이 tt
zz
~

≤ 일 때는 가계의 구성원은 직장인을 선택하고, ttt
zzz ˆ

~
<< 의 경우에

는 독립기업을 선택하며, tt
zz ˆ> 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선택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립기업은 시장에 출현하는 반면, 생산성이 상대

적으로 높은 독립기업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막혀 시장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3-2]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자료: 자체 분석

8) Bertrand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터널링이란 지배주주의 소유권(또는 현금흐름권)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이익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Back et al.(2006)의 연구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내에서 터널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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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

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는 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

우 모형의 균형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간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이 경우 중간재 생산기업가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식(5)와 같으나, 독립기업이 최종

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시장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윤극대화에 필요한 계열사와 독

립기업의 노동수요량, 자본량, 중간재 생산량은 식(26)-(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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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선택의 문제

독립기업의 이윤이 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와 달라지기 때문에 t
z
~ 는 식(29)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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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유형선택의 문제

기업유형선택의 문제는 식(30)-(32)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itgttttgt ppifzzz
,,,

~,]1,0[)( =>∈α (30)

itgttttgt ppifzzz
,,,

~,1)( >>=α (31)

itgttttgt ppifzzz
,,,

~,0)( <>=α (32)

먼저, itgt pp
,,

= 이면 기업가는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독립

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1,0[)(
,

∈
tgt

zα ). 둘째, itgt pp
,,

> 이면 기업가는 모두 최종

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한다( 1)(
,

=tgt zα ). 셋째, itgt pp
,,

< 이면 기업가는 모두 

독립기업을 선택한다( 0)(
,

=tgt zα ). 

(4) 가계의 효용극대화 및 최종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5) 시장 청산 조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시장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시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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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조건만 식(33)과 같이 달라지고, 나머지 시장 청산 조건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 )[ ]
t

z

ttgttittgttgtt dzzgzzkzzkK

t

∫
∞

−+=

~

,,,,
)()(1)()()( αα (33)

이상의 균형조건들을 바탕으로 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모형의 균형을 그

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다. 이 경우 내부거래시장 가격은 독립기업시장 가

격과 같아진다. 경영능력이 tt
zz
~

≤ 일 때는 가계의 구성원은 직장인을 선택하고, 

tt
zz
~

> 의 경우에는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 또는 독립기업을 선택한다. 여기서 주

목할 것은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와 독립기업이 모두 다 시장에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생산성이 높은 독립기

업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막혀 시장에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9)

[그림 3-3]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 자료: 자체 분석

9) 바로 이점 때문에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국민경

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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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형의 균형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간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이 경우는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최종재 생산기

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σ
t
r 만큼 더 크다. 따라

서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독립기업을 운

영하는 중간재 생산기업가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식(34)와 같이 바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최적의 노동수요량, 자본량, 중간재 생산량을 도출하는 조건식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기 때문에 중간재기업의 균형조건들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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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선택의 문제

독립기업의 이윤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라지기 때문에 t
z
~ 는 식(35)에 의해 결정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
1~

max

)1(1

)1(
)1(1

)1(

)1(1)1(1

1

,

)1(1

1

11

)1(

1

1

,

σφαναν

φ
α

α
θ

αν

αν

αν

αν

αν

να

αναν

α

α

να

α

αν

α

tttitt

tttgtt

t

rkrwkpz

rrwpz

w (35)



III. 분석모형 설계 / 35

(3) 기업유형선택의 문제

독립기업의 이윤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라지기 때문에 t
ẑ 는 식(36)에 의해 결정된다. 나머지는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

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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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계의 효용극대화 및 최종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시장 청산 조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이상의 균형조건들을 바탕으로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대한 모형의 균형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3-4]와 같다. 이 경우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거래비용이 독립기업의 것보다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숙된 

시장에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그림 3-4]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자료: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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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

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

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모형의 균형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간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이 경우는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최종재 생산기

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σ
t
r 만큼 더 크다. 따라

서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기

회를 제공할 경우에 비해 독립기업을 운영하는 중간재 생산기업가의 이윤극대화 문제

는 식(37)과 같이 바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최적의 노동수요량, 자본량, 중간재 

생산량을 도출하는 조건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간재기업의 균형조건들

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기

회를 제공할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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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선택의 문제

독립기업의 이윤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게도 입찰참여기회를 제공할 경우와 달라지기 때문에 t
z
~ 는 식(38)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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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유형선택의 문제

기업유형선택의 문제는 식(39)-(41)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itgttttgt ppifzzz
,,,

~,1)( ≥>=α (39)

ttitgttttgt zzandppifzzz ~~,0)( *

,,,
<<>=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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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tz 는 최종재 생산기업 계열사의 이윤과 독립기업의 이윤이 같을 때 도출되

는 경영능력으로, )()( *

,

*

, tittgt zz ππ = 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식(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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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itgt pp
,,

≥ 이면 기업가는 모두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한다

( 1)(
,

=tgt zα ). 둘째, itgt pp
,,

< 이고 tt
zz
~

*

< 이면 기업가는 모두 독립기업을 선택한다

( 0)(
,

=tgt zα ). 셋째, itgt pp
,,

< 이고 *
~

tt
zz < 이면 *

~

ttt
zzz << 에서는 기업가는 모두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하고( 1)(
,

=tgt zα ), tt
zz <

* 에서는 모두 독립기업을 

선택한다( 0)(
,

=tgt zα ). 

(4) 가계의 효용극대화 및 최종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시장 청산 조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기회

를 제공할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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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균형조건들을 바탕으로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

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모형의 균형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다. 이 경우 解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시

장 가격은 독립기업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 이윤과 

독립기업의 이윤이 같아지는 지점 *

t
z 가 t

z
~ 보다 더 커야한다. 이러한 경우는 독립기업

의 거래비용이 계열사의 것보다 훨씬 커야한다.

[그림 3-5]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 자료: 자체 분석

마. 모형의 解

모형의 解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첫째,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와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의 장기균형 解를 비교하

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제약조건, 1계 조건, 시장청산 조건에 대한 장기균형조건을 도

출하여 내생변수 C , χ , K , s

n , g
n , i

n , gk , i
k , g

y , i
y , g

y&&& , i
y&&& , w , r , g

p , 

i
p , z~ , ẑ , *

z 에 대한 解를 구한다. 둘째,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상

황 하에서 시장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성숙해질 때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동태균형 解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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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량분석

1. 분석절차 및 파라미터 값

가. 분석절차

본 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절차는 정태분석절차와 동태분석절차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태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의 균형조건들에 파라미터 값

을 입력한다. 그 다음 모형의 장기 균형조건들을 도출한 후 Matlab의 ‘fsolve’ solver

를 이용하여 解를 구한다. ‘fsolve’ solver를 사용하는 이유는 도출된 장기균형 연립방

정식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解를 구할 수 없고 수치적으로 도출해야하기 때

문이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

우의 장기균형 解와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의 장기균형 解를 비교하여 각 변수가 얼

마만큼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동태분석절차는 [그림 4-1]과 같이 3단계로 나누

어진다. 1단계에서는 정태분석절차와 동일하게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고 모형의 장기 

균형조건들을 도출한 후 Matlab의 ‘fsolve’ solver를 이용하여 解를 구한다. 2단계에

서는 우선 1단계에서 도출한 장기균형 解를 각 변수들의 초기 값으로 선정한다. 그 다

음 ‘dynare’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여 Matlab에 입력

한다. 3단계에서는 구성된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Matlab에서 구동시켜 거시변수들의 

解를 도출한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시장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성숙해질 때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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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동태분석절차

* 자료: 자체 분석

나. 파라미터 값

정량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값은 <표 4-1>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업가의 통제범위 

α 는 자본비중 αν 와 노동비중 )1( να − 의 합으로, 경영능력의 비중을 제외한 값이다. 

경영능력(또는 총요소생산성)의 비중은 한국산업생산성(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표학길 등 3명(2015)의 연구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따

르면, 2006년과 2009년 사이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15.22%이다. 따라서 기업가의 통제범위 α 는 0.8478(1-0.1522)을 적용하였다. 자본

소득분배율 ν 는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도출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자본소득분배율은 0.368(영업잉여÷[피용자보수+영업잉여])이다.10) 대기업집

단 내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φ 와 독립기업에

만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σ 는 자료가 가용하지 않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의 값

10) 대기업집단과 독립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는 통계청의 2014년도 자료이므로, 정량분

석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의 기준연도는 201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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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각 0.00368(2014년 실질이자율÷10), 0.01104(φ ×3)로 설정한 뒤, 민감도 분

석을 통해 주요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 감가상각

률 δ 는 김명규･김성태(2010)의 연구에서 활용된 0.04 값을 적용하였다. 노동공급 파

라미터 γ 와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탄력성 파라미터 ξ 는 우리나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연구에서 활용된 값을 적용하였다. 즉, 전자는 Chari et al.(2000)의 연구

에서 활용된 1.25 값을 적용하였고, 후자는 Garcia-Santana and Pijoan-Mas 

(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2/3’ 값을 활용하였다. 이 두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추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간에 대한 할인계수 β 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로부터 획득된 2014년 

실질이자율을 활용하여 0.96(1÷[1+실질이자율])으로 설정하였다. 독립기업의 중간재 

생산비중 ψ 에 대한 값은 통계청(2015)으로부터 획득된 2014년 대기업집단 매출액과 

독립기업 매출액을 이용하여 0.6(독립기업 매출액÷[대기업집단 매출액+독립기업 매

출액])으로 설정하였다.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기업이 사용

할 수 있는 최대 자본량 k 에 대한 값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획득하였다. 자본 

제약이 있는 독립기업의 최대 매출액( ii
yp )은 자본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ii

yp )의 

93% 수준이다. 즉, ( )
iiiiii

ypnkzpyp 93.0
1)1(

==

−−

α
ννα

이다. 여기서 93% 수치는 

공정거래위원회(2016)의 2014년 민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약 181.1조원)과 

통계청(2015)의 2014년 독립기업 매출액(2,517조원)을 활용하여 도출된 것이다. 

독립기업이 접근할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시장 규모는 전체 독립기업 매출액

의 약 7%(181.1조원÷2,517조원)에 해당된다. 이는 개별 독립기업이 평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매출액 비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별 독립기업의 최대 매출액은 

내부거래시장을 개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의 93% 수준이다. 그러므로 대기

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본량 

[ ] 1.0/93.0
1

)1()1(
==

−−

να
ανα

ii
nzyk 이다. 여기서 독립기업의 생산량과 노동수요량에 대

한 값은 자본 제약이 없는 경우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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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파라미터 값

구      분 파라미터 값 출  처

 (기업가의 통제범위) 0.8478 표학길 등 3명(2015)

 (자본소득배분율) 0.368 한국은행(2014)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0.00368 ･

 (독립기업에만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0.01104 ･

 (감가상각률) 0.04 김명규･김성태(2010)

 (노동공급 파라미터) 1.25 Chari et al.(2000)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탄력성 파라미터) 2/3
Garcia-Santana and 

Pijoan-Mas(2014)

 (시간에 대한 할인계수) 0.9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독립기업의 중간재 생산비중) 0.6 통계청(2015)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본량)
0.1 공정거래위원회(2016)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경영능력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
t

zg 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

정해야한다. 기업가의 경영능력은 Guner et al.(2008)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업규모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경영능력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
t

zg 는 기업규모의 

분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규모의 분포를 분석한 최희갑(2006)의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은 파레토 분포를 따르고 그 외 규모기업은 로그정규분포 형태를 취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의 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식(43)과 같이 파레토 

분포를 우리나라 기업규모의 분포로 선정한다.

)1(
)(

ρρ

ρη
+−

=
tt

zzg , 0>≥ η
t

z , 0>ρ (43)

여기서, ρ 는 파레토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고, η 는 경영능력의 최소

값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ρ는 최희갑(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1.004 값을 적

용하였다. η 는 경영능력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모형의 균형에서 최대한 0 값에 가까

운 0.005 값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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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가. 정태분석결과

첫 번째 분석결과는 정태분석결과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와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의 장기균형 解를 비교하여 각 변수

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1) 성숙된 시장 

[그림 4-2]는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

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는 성숙된 시

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즉,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와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의 장기균형 解를 비교하여 각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4-2]에 따르면, 소비, 투자, 생산(GDP), 자본, 고용이 각각 9.7%, 35.3%, 12.9%, 

35.3%, 5.7% 상승한다. 소비에 비해 투자가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투자재의 파급효과

가 크기 때문이다.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할 경우 

[그림 4-2]와 같이 계열사의 총 생산과 독립기업의 총 생산이 각각 9.6%, 213.6% 상

승한다. 이러한 계열사 및 독립기업 생산물은 중간재로서 최종재 생산의 증가를 가져

온다. 최종재는 소비재와 투자재로 나누어져 사용되고, 투자재는 다시 자본재 축적을 

유발하고, 자본재는 중간재 생산에 사용된다. 이렇게 투자재는 파급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소비에 비해 투자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2]에 따르면, 자본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임금은 6.8% 상승하게 되어 고용

의 질도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모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시장



44 /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독립기업이 진입할 수 없을 경우 내부거래시장 가격은 독립기업시장 가격보다 낮

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시장을 개방하여 독립기업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두 시장 

가격은 같아지기 때문에 [그림 4-2]와 같이 내부거래시장 가격은 8.4% 증가하고, 독

립기업시장 가격은 73.0% 감소한다. 

[그림 4-2]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효과(변화율)

* 자료: 자체 분석

상기 효과를 실물단위로 나타내는데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거시 지표를 먼저 살

펴보면 <표 4-2>와 같다.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427.0조원이고, 실질 총고정자본형성은 약 413.5조

원이며, 고용자수는 26,356,229명이다. 

<표 4-2> 주요 거시 지표 현황(2014년)

구분 실질 GDP 실질 총고정자본형성 고용자수

내용 1,427.0조원 413.5조원 26,356,229명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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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요 거시 지표를 활용하여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부거래의 개방 주요 효과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84.5조원, 146.0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1,514,127명이 증가한다.11)

<표 4-3>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주요 효과(실물단위)

구분 비율 거시 변수 실물단위

생산(GDP) 증가량 12.9%
1,427.0조원

(실질 GDP)
184.5조원

자본 증가량 35.3%
413.5조원

(실질 총고정자본형성)
146.0조원

고용 증가량 5.7%
26,356,229명

(고용자수)
1,514,127명

* 자료: 자체 분석

(2) 미성숙된 시장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

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

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는 성숙된 시장에

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된다. 그러나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解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림 3-5]와 같이 내부거래시장 

가격이 독립기업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 이윤

과 독립기업이 이윤이 같아지는 지점 ∗

z 가 z~보다 더 커야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충

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확

인할 수 없다.

11) 기업가의 통제범위 α 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제한되어 Guner et al.(2008)의 연구에서 활용된 

0.802 값을 적용하여 분석한 라정주･한원석(2017)의 연구에서는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32.7
조원, 143.1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2,213,009명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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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태분석결과 

두 번째 분석결과는 동태분석결과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

에서 시장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성숙해질 때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

본다. 미성숙된 시장에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거래비용이 φ
t
r 인 반면,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은 )( σφ +
t
r 이다.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을 φ

t
r 로 축소할 경우(시장이 성숙해

질 경우)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정태분석

에서는 φσ 3= 로 설정하였지만, [그림 4-3]의 동태분석에서는 모형의 균형 변화를 보

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φσ 50= 로 설정하였다. t+4기에 독립기업의 거래비용

을 )( σφ +
t
r 에서 φ

t
r 로 축소하면 모형의 균형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독립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12) [그림 3-4]에서 독립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면 직장인과 기업가를 결정하는 경영능력 임계값 t
z
~ 가 작아진

다. t
z
~ 가 작아지면 총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단위임금이 상승한다. 단위임

금이 상승하면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든다. 한편, 독립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고 단위임금이 상승하면, 식(16)의 예산제약에 의해 소비가 증가한다.13) 소비증

가를 충족하기 위해 총 생산이 늘어나는데, 이는 계열사의 총 생산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독립기업의 총 생산에 의해 유발된다. 여기서 독립기업은 직장인과 기업가를 결정

하는 경영능력 임계값 t
z
~ 와 독립기업과 계열사를 결정하는 경영능력 임계값 t

ẑ 가 작

아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규모가 작고 노동수요가 적은 기업이다. 결국 소비촉진에 의

한 총 생산증가는 단위임금 상승으로 인해 줄어든 노동수요를 상쇄할 만한 노동수요 

증가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 노동수요는 줄어든다. 즉, 총 생산은 늘어나는데 

총 노동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촉발된다. 이는 시장이 성숙하여 대

12) 독립기업의 이윤은 늘어나는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이윤은 줄어든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성

숙된 시장에서 성숙된 시장으로 전환 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총자산영업이익율은 독립기업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Buysschaert et al.(2008)의 연구와 일치된다.

13) 독립기업의 이윤과 단위임금 상승에 의한 소득증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데, 분석결과 투자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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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이 같아지는 경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고용 없는 성장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수(2011)와 김배근(201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생되었다. 우

리나라의 시장이 크게 성숙된 계기가 바로 외환위기인 점을 고려해볼 때 본 모형의 설

명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 거래비용 축소에 따른 모형의 균형 변화( φσ 50= 일 경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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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계속

* 자료: 자체 분석

[그림 4-3]에서는 σ 의 값을 φ50 으로 설정하였는데, 다른 값을 입력하여도 동일한 

패턴이 분석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σ 의 값을 φ100 와 φ150 로 변경

하여 분석하면, <표 4-4>와 같다. σ 의 값을 증가시켜 거래비용 축소 수준을 크게 하

면, 각 변수들의 변화율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만 부호는 변하지 않는다. 즉, 대기업집

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초기 거래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냐에 관계없이 시장이 성숙하

여 이들의 거래비용이 같아지는 경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고용 없는 성장을 유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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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거래비용 축소 수준에 따른 모형의 균형 변화

구분
거래비용 축소: )( σφ +

t
r  → φ

t
r

φσ 50= φσ 100= φσ 150=

독립기업 이윤 1.8 3.7 5.8 

t
z
~ -9.5 -17.7 -24.8 

총 노동공급 -0.7 -1.2 -1.7 

단위임금 0.7 1.4 1.9 

계열사 노동수요 -1.3 -2.4 -3.3 

독립기업 노동수요 -4.5 -8.5 -12.1 

소비 0.6 1.1 1.6 

총 생산 0.4 0.9 1.2 

계열사 총 생산 -0.8 -1.6 -2.2 

독립기업 총 생산 4.4 8.8 13.2 

t
ẑ -3.7 -7.2 -10.4 

총 노동수요 -0.7 -1.2 -1.7 

* 자료: 자체 분석

다. 민감도 분석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가 제한되어 임의의 값을 사용한 경우와 기존문헌의 것을 사

용한 경우 파라미터 값 변경에 따라 도출된 분석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면, <표 4-5>와 같

다.14) 노동공급 파라미터 γ 의 값을 1.25에서 0.7로 감소시키거나 3으로 증가시켰을 

때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효과는 기준 분석결과에 비해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탄력성 파라미터 ξ 의 값을 2/3

( 3=ε )에서 4/5( 5=ε ) 또는 6/7( 7=ε )로 증가시키면 기준 분석결과에 비해 각 변

14) 독립기업에만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σ 의 값도 민감도 분석을 위해 φ50 , φ100 , φ150 로 변

경하여 분석하면, 기준 분석결과와 같이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균형 解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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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변화율이 대부분 축소되어 나타나지만, 계열사 총 생산을 제외하고는 부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계열사 총 생산의 경우 부호가 ‘+’에서 ‘-’로 바뀌는데, 이는 

계열사 총 생산이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탄력성 파라미터 ξ 의 함수로 상호 음(-)

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개방하면 우수한 독립기업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종재 생산

을 위한 중간재 탄력성이 커지면 계열사의 중간재는 독립기업의 중간재에 의해 더 많

이 대체된다. 다음으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래비

용 파라미터 φ 의 값을 0.00368에서 0.000368로 감소시키거나 0.0368로 증가시키

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효과는 기준 분석결과와 거의 유사

하다.

<표 4-5> 정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구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효과(변화율, %)

기준 7.0=γ 3=γ 5/4=ξ 7/6=ξ 000368.0=φ 0368.0=φ

소비 9.7 9.0 10.7 8.2 5.8 9.6 9.8 

투자 35.3 34.4 36.8 14.7 8.2 35.3 35.2 

생산(GDP) 12.9 12.2 14.1 9.1 6.1 12.9 13.0 

자본 35.3 34.4 36.8 14.7 8.2 35.3 35.2 

고용 5.7 4.8 7.3 1.7 0.6 5.8 5.6 

계열사 총 생산 9.6 8.8 10.9 -5.6 -9.5 9.6 9.4 

독립기업 총 생산 213.6 213.8 214.0 811.5 1,988 213.4 216.1 

자본가격 0.0 0.0 0.0 0.0 0.0 0.0 0.0 

임금 6.8 7.1 6.3 7.3 5.4 6.8 6.9 

내부거래시장 가격 8.4 8.5 8.4 6.0 4.0 8.4 8.5 

독립기업시장 가격 -73.0 -73.0 -72.9 -69.3 -66.2 -73.0 -73.1 

* 자료: 자체 분석

둘째, 동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면, <표 4-6>과 같다. 정태분석결

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처럼 파라미터 값을 변경시키면, 각 변수들의 변화율도 기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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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부호는 변하지 않는다. 즉, 시장이 성숙하여 대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이 같아지면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고용 

없는 성장을 유발한다는 결과는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

<표 4-6> 동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구분
거래비용 축소에 따른 모형의 균형 변화

기준 7.0=γ 3=γ 5/4=ξ 7/6=ξ 000368.0=φ 0368.0=φ

독립기업 이윤 1.8 1.9 1.6 4.4 7.0 1.7 1.8 

t
z
~ -9.5 -9.5 -9.6 -10.5 -10.8 -9.5 -9.4 

총 노동공급 -0.7 -0.6 -0.8 -0.2 -0.1 -0.7 -0.6 

단위임금 0.7 0.7 0.7 0.2 0.1 0.7 0.7 

계열사 노동수요 -1.3 -1.2 -1.4 -0.5 -0.2 -1.3 -1.2 

독립기업 노동수요 -4.5 -4.4 -4.6 -3.0 -2.4 -4.5 -4.4 

소비 0.6 0.6 0.5 0.1 0.1 0.6 0.6 

총 생산 0.4 0.5 0.4 0.1 0.02 0.4 0.4 

계열사 총 생산 -0.8 -0.8 -0.9 -0.3 -0.2 -0.8 -0.8 

독립기업 총 생산 4.4 4.4 4.4 6.3 7.5 4.4 4.4 

t
ẑ -3.7 -3.7 -3.7 -1.9 -0.4 -3.7 -3.7 

총 노동수요 -0.7 -0.6 -0.8 -0.2 -0.1 -0.7 -0.6 

* 자료: 자체 분석



52 /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V. 정책적 대안15)

1. 내부거래 규제 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이 미성숙하여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될 경우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이 인정

되지만, 시장이 성숙된 경우에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다. 특히, 수의계약을 통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독립 중소 및 중견기업

들이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

균등의 개념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해볼 수 있다.16)

가. 공개입찰의 원칙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

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거래비용이 현저히 

큰 경우를 세부업종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여부는 개별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수의계약 사유서를 통해 관련 정부부서가 타당성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

한 것이다.

15) 본 내용의 일부분은 라정주･한원석(2017)의 연구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16)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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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평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긍정적인 거시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위

한 전제는 입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공공입찰경쟁시장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발주처에서 입찰 제안서 평가관에게 인건비를 제공할 경우 입찰

평가의 공정성은 크게 저해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공개입찰에 참여

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을 포함하여 능력이 있는 기

업이 공개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독립된 평가기관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

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모두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한다면 공정한 입찰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 입찰정보 공개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과 거래할 때 드는 비용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하는 

비용이 차이가 없는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

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참가자에게 모두 똑같

이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에게만 입찰정보

를 제공하고 독립기업에게는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할 경우 내부거래를 개

방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라. 적용범위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계열 분리된 기업 간에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도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의 범위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상기와 같이 통제할 경우 일부 기업을 계열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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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켜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앞에서 살펴본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사례

와 같이 높기 때문이다.

2. 부당내부거래 규제 방안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방안은 부당내부거래를 차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안은 대기업집단의 강력한 저항과 정부 당국의 실

천 의지와 맞물려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 총수일가의 초과지분율(피지원기업-지원기업)에 대한 배당 금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 이를 위해 총수일가는 보유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활용한다. 즉, 총수일

가의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지원기업)에서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피지원기업)로 이익

이 전환될 수 있도록 부당내부거래를 한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지원기업 대비 피지원

기업에 대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해볼 수 있다. 총수일가는 보유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배당을 통

해 사익편취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규

제 방안이다. 

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조직 강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감시활동을 철저

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감시국 예하 시장감시총괄과, 서비

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지식산업감시과를 통해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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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대상기업수를 고려할 때 그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나 대상기업의 범위

가 대기업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계

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조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대기

업집단은 부당내부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고

려되어야 한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국 예하에 있는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

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부당내부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대기업

집단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권 강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만

큼 중요한 것은 식별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변경시키는 것

이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있는 강제

조사가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임의조사이다.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정거래당국이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안은 부당내부거

래를 포함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인력을 고려해볼 때 다양한 불공정행

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기에는 그 역할이 과중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접근성도 

같이 고려해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이 방안이 더 실효적

일 수 있다.

라.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에 대한 형사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윤경(2016)의 연구에 따르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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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설립 시부터 2012년 말까지 총 65,481건을 심결하여 

10,049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1,980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573

건(전체의 0.9%)에 대해서만 검찰에 형사고발하였다. 이렇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형사고발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되

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71호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

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죄는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전속고발권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는 일반 형사범

죄와는 달리 법 위반여부가 행위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시장에 미

치는 경쟁제한의 효과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곧바로 이를 형사사건화 

하기 곤란하고, 공정거래법상 위법하다고 규정된 행위들은 절도 및 사기와 같은 반윤

리적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여부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 위반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행정조치로 충분한지 또는 형사제재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전문성 및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

이다(이건묵･이정념, 2010).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사고발에 대해 소극적이고, 특히 위반

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 행정 제재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행위자와 의사결

정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은 소홀히 해왔다(전윤경, 2016).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

한 소극적 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속고발권 제도에 추가되었

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66조와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

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이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71조 3항). 둘째, 공정거

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

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

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제71조 4항).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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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보완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윤경(2016)의 연구에 따르면, 2015

년과 2016년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권은 2건에 불과하였고, 2013년 의무고발제

도가 도입된 이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요청 건수는 각각 0건, 3

건, 9건 밖에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해온 목소리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 위

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검찰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

쟁법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필수적이다. 둘째, 전속고발권의 폐지로 

형사고발이 난무하게 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위의 첫 번째 문제는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전담할 검찰 내 전문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제외하고 

일반 형사부에서 다른 형사사건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17) 두 번째 문제는 단기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이 난무하여 기업활동이 방해를 받을 수 있

다. 이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그 동안 고발되지 못한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들이 

누적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이다. 또한 형사

고발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경제구조가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로 만연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제에 손해보다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

안이다.

17) 전윤경(2016)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부
서로 인지부서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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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엄중한 책임추궁 제도 도입 및 강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규제 방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의 위법행위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손해가 발생

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나 그 주

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현행 상법(제403조)은 주주의 대표소송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기회사의 주주가 자기회

사의 임원에 대한 소송만이 가능하다.18)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에 대해 소송

을 할 수 있게 되면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내에서 부당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내부거래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생기는 것이다. 인접

국가인 일본도 2014년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

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2005년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집단소송제는 대기업집단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가 피라미드

형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이는 대기업집단을 해체시

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1966년 이후 소유와 지배가 괴리된 기업에서 사익편취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

18) 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의 임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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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 집단소송제로 인해 지배주주는 막대한 손해배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처벌의 성격을 띤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몇 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

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범위를 대기업집단의 모든 불공정행위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의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일가의 보

유 지분율이 30%(비상장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이다. 즉,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는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30%(비상장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

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

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

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

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30%(비상장의 경우 20%) 미만인 계열사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수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당계열사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낮게 조정한 

뒤 사익편취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

법 예고된 2013년 10월 이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122개 기업들의 경영 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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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조사한 재벌닷컴에 따르면, 규제대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122개 중에서 2014년 

1월 20일까지 모두 21개 기업이 합병이나 총수일가 지분 감소 등의 수법으로 규제대

상에서 빠져나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로 일

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앞에서 언급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야한다.

사.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규제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제23조 1항의 7)는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

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에서 다루어지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고 있

다. 따라서 위법성 판단에 있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행위 요건’과 ‘시장의 공

정거래를 저해하는 부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는 

입법을 위한 논의 당시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기 위해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재계의 반발로 제5장으로 이동되었다. 만약 최

초대로 부당지원행위를 제3장에 포함시켰으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행위 요

건’만 충족시키면 위법성이 입증된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를 제3장으로 이동시키는 것

을 재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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